신 구 대 비 표
1.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지침
	현행
	개정(안)
	사유

	제2조(지급대상)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
같다.
1. 법인 임ㆍ직원 (무보수, 계약직, 임시직 및 일용직 제외)
2. 경영학교의 장 및 교직원 (비전임교원, 조교, 상근직,
연봉계약직, 연구계약직, 무보수, 임시직 및 일용직 
제외)(개정: 2022. 10. 28.)

	제2조(지급대상)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
같다.
1. 법인 임ㆍ직원 (무보수, 연봉계약직, 임시직 및 일용직 
제외)
2. 경영학교의 장 및 교직원 (비전임교원, 조교, 연봉계약직,
연구계약직, 무보수, 임시직 및 일용직 제외)
(개정: 2025. 9. 1.)

	1. 법인 계약직→연봉계약직
(명칭 명확화)
2. 상근직 삭제
(상근직 자녀학비보조수당 
지원)


	
	부   칙
1. 이 지침은 2025. 9. 1부터 개정,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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